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JICS) 2014. Aug.: 15(4): 141-152  141

치기반서비스(LBS)의 규제와 시장 활성화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s and Market of Location Based Service(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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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의 확산과 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 됨에 따라  세계 으로 치기반서비스(LBS)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치정보 침해사례에 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규제 정비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 치정보 
규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으나,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으로 유일하게 치정보 련 독립 인 ‘ 치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높은 치

정보 규제를 용하고 있어 LBS 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 과 산업 활성화를 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비 이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LBS 시장 성장과 련 규제를 비교 분석하여 LBS의 규제가 산업 활성화와 음(-)의 계 즉, 규제가 강화

될수록 시장 진입  사업 활동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 으며, 한 라이버시와 직 인 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LBS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 주제어 : 치기반서비스, 치정보, 치정보 규제

ABSTRACT

According to proliferation of smartphones and extension of various services utilizing location information, markets of Location Based 

Service(LBS) have been activating all over the world. However, as the privacy violations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ed, interests in the deregulation have been grown as well. While the regulations of location information can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t causes some negative affect in terms of development of diverse services and industry activation. 

In particular,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applied strict restrictions of LBS by making location information related independent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result of this, the issues that LBS industry has no longer developed in Korea and it is 

necessary for us to relax the regulations have been consistently raised. Thu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re wa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ulations and the market activation of LB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arket 

growth rate of LBS and relevant regulations at home and abroad; the regulations are strengthened, restrictions in market entry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can occur. In other words, LBS business will be able to be activated if the regulations which hav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privacy have been relaxed.s

☞ keyword : LBS, Location Based Service, Regulation of  LBS

1. 서  론

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란, 휴

폰이나 PDA와 같은 이동통신망과 IT 기술을 종합 으로 

활용한 치정보 기반의 시스템  서비스를 말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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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단말의 비인가 접근 차단 및 안전한 운영환경 보장을 

위한 EAL 4급 군사용 융합 보안 솔루션 개발

객 치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정보뿐만 아니라 교통정보, 

치추 정보 등 생활 반에 걸쳐 다양한 정보 제공에 

활용될 수 있다. 

LBS는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격하

게 늘어나고, 무선인터넷(Wi-Fi)의 확산, GPS 탑재 단말 

확  등으로 스마트폰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핵심 어 리

이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GPS와 Wi-Fi 망을 함께 활용해 실내외 

어디서나 치를 악할 수 있고 사용자의 개인 취향에 

따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치정보에 이용자정보,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증강 실(AR, Aug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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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 모바일 게임· 고 등 다양한 서비스들과 결합되

면서 LBS가 삶의 질과 련된 산업의 핵심 랫폼으로 

스마트화, 고도화 되고 있다[1,2]. 한 교통, 치안 등 공

공부문과 치정보를 활용한 긴 구조 등 사회 안 망으

로서도 그 활용성은 더욱 증 되고 있다.

한편, 개인의 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확 되고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정비에 한 심

도 높아지고 있다. 치정보 규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와 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으나, 다양한 서비스의 개

발과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

다는 양면성이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사업자 허가제, 

단순 치정보의 보호 등 높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LBS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 이 많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해 2010년부터 법 개정을 한 정부와 사업

자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실질 인 규제완화

로 이어지지는 못한 상황이다[3-5].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상 으로 높은 규제수 을 

보이고 있는 LBS 규제에 을 맞추어 시장진입과 사

업활동과 련된 규제항목들이 LBS 시장 성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LBS의 규제와 산업 활성화

의 련성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치기반서

비스의 시장 황과 망에 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국

내외 련 규제 황을 알아본다. 4장에서는 치기반서

비스 규제와 시장 활성화의 련성 분석을 한 모델을 

세우고 추정결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5장에서 치기반서비스 활성화를 한 규제 완화 

항목을 제안하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치기반서비스 시장 황  망

2.1 치기반서비스 정의  분류

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의 개념

은 국내외 기 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

하면 LBS는 ‘ 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과 련한 모

든 유형의 서비스를 지칭하며, 통신망이나 GPS를 통해 

얻은 치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유용한 기능을 제

공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을 통칭한다[1].

재 LBS의 분류와 련하여 국내외 공식 인 기

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특성, 제공형태, 사용자 

구분, 기술  구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2.3 치기반서비스 용 분야  활용

LBS는 기존의 단순 치정보 제공에서 SNS, 치기

반의 맞춤형 고, 보행자 내비게이션 등 보다 다양한 융

합형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다. 

2.2.1 Tracking

GPS나 3G, Wi-Fi 등을 이용해 휴 폰의 치를 악

할 수 있으며 타 기기로 해당 휴 폰에 문자를 보내면, 

사이 이 울려 정확한 치를 알 수 있게 도와 다. 

한, 악의 인 목 으로 휴 폰을 습득한 사람도 확인할 

수 있다. 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통해 화를 걸게 

할 수 있으며, 잠 해제를 시도할 경우 면 카메라가 소

리 없이 얼굴 사진을 어 사용자 메일로 송한다. 기존 

SIM 카드 외 타 카드가 감지돼도 해당 휴 폰 번호가 메

일로 송된다.

2.2.2 Information

2012년 4월 구 은 안경처럼 착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Project glass(Google glass)”를 발표했는데 사용자 치를 

사용해 날씨, 길안내  지도 등과 같은 다양한 LBS를 

제공하는 것이 소개되었다. Google glass는 카메라를 통

해 보이는 상을 GPS의 치정보와 결합하고, 이 결과

를 지도 데이터베이스와 조해 앞에 보이는 사물이나 

건물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목 지

를 설정하면 재 치와 교통 상황을 종합해 최  경로

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탑재되어 있으며 음성 

명령으로 실시간 촬 이나 SNS 공유, 문자 송 등 스마

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014

년경 상용 모델이 출시될 정이며 이 때  기능을 포함

한 치기반서비스가 핵심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6].

2.2.3 Maps & Navigation

실외 환경 심의 LBS가 실내 심의 LBS로 확 됨

에 따라 실내 지도서비스로 길 찾기 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쇼핑몰, 공항, 백화  등 실내 공간의 각종 편의

시설 치정보를 상세히 악할 수 있다. 머지않은 시

에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실내지도 서비스의 사용이 가

능해지고 생생한 주변 상황이 담긴 상과 정교한 길 안

내 홀로그램이 곁들여진 치기반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상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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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액 시장점유율 매출액 시장점유율 매출액 시장점유율 매출액 시장점유율

유럽 317.1 14.4% 878.8 20.5% 1,912.3 28.0% 2,960.6 32.9%

북미 713.7 32.4% 1,299.0 30.3% 1,862.9 27.3% 2,043.3 22.7%

일본 524.7 23.8% 829.9 19.4% 1,073.0 15.7% 1,269.1 14.1%

한국 1.0 0.05% 6.2 0.14% 16.7 0.24% 17.7 0.20%

전세계 2,201.1 　 4,284.9 　 6,832.8 　 9,005.5 　

(표 2) 국가별 LBS 시장 규모  성장률 (단  : 백만달러, %) [9,11]

(Table 2) LBS Market Revenue and Growth rate by Region (millions of Dollars, %)

2.2.4 Safety & Emergency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으로 제한되었던 긴 구조

기 에 2012년 경찰청이 추가되어 사용자 치정보의 긴

구조 활용기 이 확 되었으며, GPS  Wi-Fi 측 가 

가능한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고정  측 기술이 긴

구조에 확  용되는 등 더욱 정교한 사회안 망 구축

을 해 치정보의 활용이 확 되고 있다.

긴 구조 외 개인의 안 을 한 다양한 LBS 앱도 등

장하고, 융거래시 로그인 도용 방지를 해 사용자의 

속 단말과 휴 폰의 재 치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융정보 보호를 강화하는데 LBS가 활동되고 있다[8].

2.2.5 SNS & Commerce

치기반 사회 계망 서비스(LBSNS, Location Based 

Social Network Service)는 통 인 SNS 서비스에도 용

되어 치정보의 결합과 응용이 빠른 속도로 확 되고 

있다. 최근 Commerce가 목되기 시작하면서 유용한 마

 수단  수익 창출을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많은 심을 끌고 있다. 

2.4 치기반서비스 시장 황  망

LBS는 련 업계로부터 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평가 받아 왔으며, 다양한 기 에서 LBS 시장에 한 낙

인 망이 발표되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2015년 

LBS 시장은 1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고, 세계 

LBS 이용자 수는 18억명에 달할 망이다. LBS 어 리

이션 유형  내비게이션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

하나, 차 치추 과 SNS/친구찾기 분야의 시장이 확

될 것으로 상되며(그림 1)[9], 국가별 LBS 시장 유

율은 북미와 유럽이 세계 LBS 시장의 50% 이상을 

유하고 있으나, 한국은 0.1% 이하 수 이다[9,10].

2010년 2015년
연평균성장률 

(GAGR)

Gartner 27 122 149%

Pyramid 

Research
28 103 137%

ABI 

Research

26

(2009년)

147

(2014년)
161%

(표 1) LBS 시장 망 (단  : 억달러)

(Table 1) LBS Market Forecast (Billions of Dollars) 

[9,12,13]

LBS산업 의회에서 발표한 국내 LBS 산업 황 자료

와 Gartner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 로 국가별 LBS 시장

규모는 (표 2)와 같다[9,11].

(그림 1) LBS 어 리 이션 유형별 시장규모와 사용자 수[9]

(Figure 1) Consumer and Revenue by LBS 

Applic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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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치정보: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 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

위치정보보호법

미국
고객통신망정보(CPNI):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포괄적인 정보(이용자 위치정
보 명확히 포함)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EU
공개된 전자통신서비스 사용자의 단말기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전자통신네트
워크 또는 전자통신서비스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Directive 2002/58/EC

일본 이동체 단말을 소지한 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표 3) 국가별 치정보 정의 비교[14-16]

(Table 3) Definitions of location information

3. 치기반서비스 법제도 황

부분의 국가에서 치정보보호를 라이버시에 편

입시켜 제한 으로 다루고 있거나, 긴 구조 시 치정

보의 활용에 한 규정만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

라는 유일하게 치정보에 한 독립 인 치정보보호

법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표 3)과 같이 국가별 치정보에 한 정의뿐만 아니

라 보호 상과 규제항목 한 차이가 존재한다. (표 

4)[1,3]는 국내 치정보보호법의 규제항목과 측량법을 

기 으로 국가별 규제를 비교한 것이다. 

3.1 국내 법제화 황

‘ 치정보보호법’에서 치정보의 이용  보호에 

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치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치정보뿐만 아니라 개인과 련성이 낮은 단순 치정

보 역시 상으로 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치정보를 상업 으로 수집·제공 는 이용하는 모든 

기업을 폭넓게 규율하고 있다. 한 긴 구조 물론 재난·

재해에 한 경보발송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차세  융합기술·서비스의 집약체인 ‘Google 

glass’가 국내에서는 ‘그냥 안경’ 노릇 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는 보도를 통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지가 이

슈가 되고 있다[6]. ‘측량·수로조사  지 에 한 법률

(이하 측량법)’ 제16조에서 국토교통부장 의 허가 없이 

지도 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규제가 지속한다면 Google 

glass는 물론이고 앞으로 상용화될 무인 자동차, 시각장애

인 안내 응용 로그램 등 차세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기술들 모두 국내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로벌 사업

화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3.2 해외 법제화 황

3.2.1 미국

미국은 일반 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두지 않고 분야별 

는 특정 개인정보의 보호를 한 개별법을 제정·시행

하고 있으나, 치정보의 수집·사용에 한 보호  규제

를 목 으로 한 직 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

만 불필요한 치정보의 수집과 보유가 부당한 공개  

오용의 험을 증 시킨다는 이유로 치정보에 한 

라이버시권을 인정하고 고객의 사  승인없이 사용 는 

공개를 지하고 있다.

미국의 치정보와 련된 법규는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이 통신서비스 사용자의 치정보 보호에 

한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 of 1999’[17]과 연방통신 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규정 ‘FCC 

Wireless 911 Requirements’에 응 구조 요청자에 한 

치정보를 공공구조기 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은 치정보를 규율하

는 미국 내 최 의 법이며 제222조 Privacy of customer 

information의 (a)항에서 자통신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c)항에서는 ‘고객소유네트워크정

보(CPNI, 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는 법

규의 허용 는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

객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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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

미국 유럽(EU) 일본위치정보
사업자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독립적인 위치정보법 있음 없음 없음 없음

관련 법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The

Telecommunication Act 

1996[14]

DIRECTIVE 

2002/58/EC[15]

전자통신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16]

위치정보
허용기준

이용자의 동의
긴급구조 요청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

경찰기관

이용자의 동의
응급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직계가족

에게 통보하는 경우
비상사태 대응

이용자의 동의
법 집행기관
구급차 서비스
소방대 제공

이용자의 동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르는 

경우
기타 위법성 

저촉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대상
개인위치정보 O O O O

위치정보 O X X X

사업 규제

사업허가 허가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임원 결격사유 O X X X X

양도/양수
합병/분할

인가 신고 - - -

휴지/폐지 승인 신고 - - -

이용약관 신고 O X X X

위치정보 
보호조치

O O O O

수집/

이용

동의 O(옵트인) O(옵트아웃) O(옵트인) O

고지 O O O O

제공

동의 O(옵트인) O(옵트인) O(옵트인) O(옵트인)

고지 O O O O

제공내역 통보
(매회 즉시)

O X X X

파기 즉시 파기 O O O O

지도 국외 반출 금지 O X X X

제재조치
손해배상 O O O O

형사적 제재 O X X X

(표 4) 국가별 치정보 규제항목 비교

(Table 4) Each country Location information Regulations

3.2.2 유럽(EU)

‘EU 개인정보보호지침 (DIRECTIVE 95/46/EC)’을 통

해 개인정보  라이버시 보호의 일반 원칙을 마련하

고 각 회원국들이 동 지침에 맞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하도록 강제하여 역내 개인정보보호 수  강화를 

해 노력하고 있다. 별도의 독립 인 치정보보호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EU 자통신 분야 개인정보보호지침

(Directive 2002/58/EC)[15]’에서 치정보 보호 련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 5조 1항에 이용자의 동의없

이 통화와 통화 련 데이터의 내용을 법 인 권한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 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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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일본

일본은 2005년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 제정을 

통해 포 인 분야에 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한 

기본원칙을 마련하 다. 동법은 개인정보취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자 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수집 목 에 따

른 개인정보 취 ,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의 취득

지, 개인정보의 안 한 리를 한 안 조치 확보, 명

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지 등의 의무를 수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치정보는 동법

에서 규정한 이러한 기본원칙과 사업자의 의무조항을 통

해 보호받을 수 있다[1].

한편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 기통신사업에 한 개

인정보보호에 한 가이드라인’[16]은 원칙 으로 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치정보의 이용에 한 규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행정청

의 명령으로 법률과 동일한 정도의 법  구속력을 가지

지 못한다.

4. 치기반서비스 규제와 산업 활성화의 

련성 분석

규제와 경제성장 간의 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

은 규제수 과 경제성장간에 음의 상 계가 있음을 밝

냈다[18-22]. 기존의 실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규제수 을 완화시키면 장기 으로 더 높은 경제성

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4.1 분석 모델  자료

LBS 규제가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Djankov et al.(2006)이 사용한 추정방

정식을 따라 다음의 기본 모델을 설정하 다.[20]

(기본모델)

Growthi = α+β Regulationi + γXi + ε (1)

여기서 Growthi는 LBS 시장 유 평균증가율을, 

Regulationi는 각국의 규제수 을 나타낸다. 그리고 Xi는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통제변수들의 집합으로 정부정책 

 지원, 기술경쟁력, 기반 인 라, 사업자 능력, 기업환

경, 투자비용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Xi와 련된 모든 요소를 통제하고 각 국

가에서 법률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항목과 LBS 시장

성장 간의 계만 분석하 다.

Regulationi를 종합 인 규제수 으로 놓고 LBS시장 

증가율을 분석할 경우, 다양한 규제 가운데 실질 으로 

어떤 종류의 규제가 시장성장에 향을 미치는지 혹은 

그 향이 어느 정도인지 한 악이 가능하지 않다. 따

라서 종합 규제수 을 먼  분석한 후, 기본모델을 확

한 확장모델에서는 Regulation을 시장진입 규제와 사업활

동 련 규제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기본모델인 식(1)에 규제수  변수를 시장진입규제변

수(RegAi)와 사업활동규제변수(RegBi)로 체한 다음의 

확장모델을 설정하여 규제와 시장성장 간의 계를 분석

하 다. 기본모델인 식(1)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통제변수들의 집합인 Xi와 련된 모든 요소는 

통제하고 시장진입규제변수(RegAi)와 사업활동규제변수

(RegBi)와 LBS 시장성장(Growthi) 간의 계를 분석하

다.

(확장모델)

Growthi = α+ (β1 RegAi + β2 RegBi)+ γXi + ε

(2)

본 연구에서는 구체 인 수치  분석을 한 자료들

이 부족한 계로 시장성장과 련한 자료는 LBS산업

의회와 Gartner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하 으며(표 2), 

국가별 규제수  자료는 (표 4)에서 비교한 결과를 토

로 국내 치정보보호법에 규정된 항목 기 으로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을 규제항목으로 선정하고 이 항목

에 한 국내 치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벌칙  과태료

에 따라 각 비교항목별 가 치를 부여하 다(표 5). 가

치는 벌칙  과태료가 가장 높은 것을 5로 정하고 낮은 

순서 로 순차 으로 부여하 다. 식 (2) 확장모델을 분

석하기 하여 치정보보호법 종합 규제항목  시장 

진입시에 향을  수 있는 시장진입 규제항목과 사업 

수행시 향을  수 있는 사업활동 규제항목으로 분류

하여 국가별 규제수 을 최종 정리하여 분석하 다(표 

6). (표 6)에서 숫자는 (표 5)에서 정의한 가 치를 표시한 

것이며, 가 치의 합계를 구하여 국가별 규제수 으로 

정의하 다. 단, 년도별 규제수 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나, 이에 한 확인이 어려워 년도별 규제수 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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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반시 벌칙/과태료 가중치 해당 조항 비고

A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A-1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A-2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A-3

B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제9조(위치정보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항 B-1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B-2

C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C-1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량법 제16조(기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C-2

D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D-1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등) D-2

E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E-1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폐지 등) E-2

제12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E-3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3항 E-4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6항 E-5

(표 5) 규제항목별 가 치

(Table 5) Weight of each restriction item

규제
구분

항목

국내

미국 유럽(EU) 일본 비고위치정보
사업자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시장
진입
규제

보호대상
개인위치정보 O 2 O 2 O 2 O 2 O 2 O(2)

X(0)단순위치정보 O 2 O 2 X 0 X 0 X 0

사업허가
허가
A-1

5
신고
B-1

4
신고
B-1

4
신고
B-1

4
신고
B-1

4

이용약관신고 E-3 1 E-3 1 X 0 X 0 X 0

사업활
동
규제

수집이용 동의
옵트인

A-2
5

옵트인
A-2

5
옵트
아웃

3
옵트인

A-2
5

옵트인
A-2

5

제공
제공내역통보

(매회즉시)
E-4 1 E-4 1 X 0 X 0 X 0

기타

양도/양수
합병/분할

D-1 2 E-1 1 - 0 - 0 - 0

휴지/폐지 D-2 2 E-1 1 - 0 - 0 - 0

위치정보
보호조치

C-1 3 C-1 3 C-1 3 C-1 3 C-1 3

지도 국외 반출금지 C-2 3 C-2 3 X 0 X 0 X 0

긴급구조
제공사실
즉시 통보

E-5 1 E-5 1 X 0 X 0 X 0

합계

시장진입 규제수준 - 10 - 9 - 6 - 6 - 6

사업활동 규제수준 - 17 - 15 - 6 - 8 - 8

종합 규제수준 - 27 - 24 - 12 - 14 - 14

(표 6) 규제항목별 규제수  도출

(Table 6) Each restriction item Regulation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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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구분

항목

국내
Privacy 

관련성
CASE1 CASE2 비고위치정보

사업자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시장
진입
규제

보호대
상

개인위치정보 O 2 O 2 O 2 2

단순위치정보 O 2 O 2 N/A 0 0

사업허가
허가
A-1

5
신고
B-1

4 N/A 0 0

이용약관신고 E-3 1 E-3 1 P 0.5 0 P : Partial

사업
활동
규제

수집
이용

동의
옵트인

A-2
5

옵트인
A-2

5 O 5 5

제공
제공내역통보

(매회즉시)
E-4 1 E-4 1 P 0.5 0 P : Partial

기타

양도/양수
합병/분할

D-1 2 E-1 1 N/A 0 0

휴지/폐지 D-2 2 E-2 1 N/A 0 0

위치정보
보호조치

C-1 3 C-1 3 O 2 2

지도 국외
반출금지

C-2 3 C-2 3 P 1.5 0 P : Partial

긴급
구조

제공사실
즉시 통보

E-5 1 E-5 1 P 0.5 0

합계

시장진입 규제수준 - 10 - 9 - 2.5 2.0

사업활동 규제수준 - 17 - 15 - 10.5 8.0

종합 규제수준 - 27 - 24 - 13.0 10.0

성장률
예측

기본모델 적용시 0.24 0.29

확장모델 적용시 0.30 0.34

(표 8) 라이버시와 무 한 규제 완화 시 시장 성장률

(Table 8) Growth rate in case deregulate unrelated to privacy clauses

4.2 분석 결과

치정보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규제항목과 LBS 시장 성

장 간의 상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한 결과 기본모델의 

경우 LBS 규제수 과 시장 성장은 음의 유의한 상 계

를 갖고 있으며, LBS 규제를 10% 포인트 감소시키면 LBS 

시장 유율이 0.1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모델 

용 결과를 보면, 시장진입규제를 10% 포인트 감소시키면 

LBS 시장 유율은 0.30% 상승하고 사업활동규제를 10% 

포인트 감소시키면 시장 유율이 0.12%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활동 규제보다는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구분 기본모델(A) 확장모델(B)

종합 규제수준 -0.0168848

시장진입 규제수준 -0.0300983

사업활동 규제수준 -0.0115605

상수항 0.45913835 0.49972031

조정된 결정계수
(Adj. R2)

0.7122096 0.65664783

(표 7) 규제수 과 시장성장률과의 련성 분석 결과

(Table 7) Relations in Regulations and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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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현재 개선(안)

위치정보보호법
제5조,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위치정
보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허가·신고 의무 이
행

단순 위치정보만을 활용하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의무 면제

위치정보보호법
제6조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결격 사유 제거 또는 완화

위치정보보호법
제7조, 제8조,

10조, 11조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분할 시 인가·승인·신고

단순 위치정보만을 활용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인가 
또는 승인, 신고 의무 면제

위치정보보호법
제12조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단순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 사업자 신고 면제 또는 
이용약관 신고 조항 삭제

위치정보보호법
제19조3항

특정인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매회 개인
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자, 제공일시 및 제공
목적 즉시 통보

즉시 통보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만 통보

위치정보보호법
제29조6항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정보주체에
게 즉시 통보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사후 통보 인정

위치정보보호법
제40조1항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변경 신고 등 개인위치정
보와 무관한 규정 항목에 대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측량법 제16조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금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기준 정비

(표 9) LBS 산업 활성화를 한 규제 완화 항목 제안

(Table 9)  Suggestion of deregulation for activating LBS Industry

이러한 결과는 LBS 시장을 활성화 하기 해 치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장기 인 LBS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규제완화의 효과분석에 있어서 규제완화

가 투자 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7)의 (A)와 (B)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LBS 규제수 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 인 효과만을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할 경우 LBS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반면,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라이버시 이슈를 고려하여 

치정보보호법의 규제항목  라이버시와의 련 여부

를 별하여 라이버시와 직 인 련성이 없거나 

련성이 낮은 규제항목을 완화할 경우 LBS의 시장 성장률

을 측해 보았다(표 8).

규제항목  라이버시와의 련 정도는 항목마다 차

이가 있으며, 련 정도에 따라 CASE1, CASE2로 구분하

다. (표 6)의 결과를 기반으로 CASE1은 라이버시와 

무 한 규제항목을 모두 제외한 경우이고, CASE2는 라

이버시와 일부 련은 있으나 직 인 라이버시 침해

와 무 한 규제항목까지 제외한 경우이다.

라이버시와 무 한 규제항목을 완화할 경우 LBS 시

장 증가율을 측하기 하여 앞에서 측정한 방법과 동일

하게 가 치를 용하여 규제수 을 정의하 으며, 이를 

각각 기본모델과 확장모델 수식 (1), (2)를 용하 다. 

용 결과, 라이버시와 무 한 규제항목을 모두 완화하는 

CASE1의 경우 0.24%, 0.30% 시장이 성장하고, 라이버

시와 일부 련이 있더라도 라이버시의 직 인 침해

와 무 한 규제항목까지 완화하는 CASE2는 각각 0.29%, 

0.34%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측되었다. 

이는 LBS 시장 활성화를 한 규제 완화 검토 시 라

이버시와의 련성을 고려하여 라이버시와 무 한 항

목들의 규제 완화를 우선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5장에서는 라이버시를 고려하면서 치기반서

비스 활성화를 해 우선 으로 검토되어야 할 규제 완화 

항목을 제안한다.

5. 치기반서비스 활성화를 한 규제 

완화 항목 제안

LBS 시장을 활성화 하기 해서는 개인 치정보와 

라이버시 침해와 직 인 련이 없는 규제 항목을 선별

하여 이에 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효과가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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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다. 개인의 치정보가 아닌 단순 치정보만을 활

용하는 서비스 사업자에 한 허가·신고 의무, 이용약

의 신고 의무를 면제 등 시장진입 규제와 련된 항목을 

우선 으로 완화하고, 사업 양도·양수, 합병·분할 시 승인 

는 신고, 치정보사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규정이나 사

업자의 상호, 소재지 변경 신고 등 개인 치정보와 무

한 규정 항목에 한 형사처벌, 그 외 긴 구조를 한 개

인 치정보 제공 시 즉시 통보 규정이나 개인정보 제공

시 매회 통보 규정 등과 같은 사업활동 규제 완화 검토도 

필요하다. LBS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해 (표 9)과 

같이 규제 완화 항목을 제안한다.

6. 결  론

본 논문은 LBS 시장의 규제와 시장 활성화와의 련성

을 증명하기 하여 국내 치정보보호법의 규제항목에 

기반하여 국내외 LBS 시장 유율과 비교 분석하여 규제

가 강화될수록 해당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증

명하 다. 한 라이버시와 무 한 규제항목(개인정보

와 무 한 단순 치정보 규제, 사업허가, 이용약  신고, 

치정보 제공내역 매회 즉시 통보, 양도·양수, 합병·분할 

시 신고·허가, 개인 치정보와 무 한 사업자의 형사  

제재, 지도 국외 반출, 긴 구조 제공사실 즉시 통보 등)을 

완화할 경우 LBS 시장 유율이 0.3% 이상 성장할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스마트폰의 보  확 와 애 리 이션의 다양화로 

치기반서비스는 더욱 확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개인 치

정보 침해 련 이슈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이

용자 정보보호를 한 치정보의 수집, 활용, 공유 등과 

련된 명확한 규제 마련도 필요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와 산업의 활성화를 균형 있게 운 할 정부의 

정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미 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

업자의 허가·신고제 완화 방침을 포함해 LBS 시장에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라이버시와 무 한 

규제항목 검토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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